
예 산 총 칙

2023년도 추경 3 회

제  1 조 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  분 세입·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합   계 1,318,712,720 39,561,382

일반회계 1,174,737,927 35,242,138

특별회계 143,974,793 4,319,244

공기업특별회계 131,074,912 3,932,247

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,788,519 953,656

하수도사업특별회계 99,286,393 2,978,592

기타특별회계 12,899,881 386,996
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,387,857 71,636
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1,050,199 31,506
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6,971,716 209,151
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2,032,702 60,981
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102,533 3,076

지하수특별회계 354,874 10,646

제 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983,210천원으로 한다.

제 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4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

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 8 조 예산안 의회 의결 이후 교부결정된 국.도비 보조사업은 승인받은 것으로 하고, 사용 후에 의회보고로 갈음한다.(

예산안 간주처리)


